
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

 □ 지원예산: 본예산 276억원

 □ 지원대상 및 기준

  ㅇ ’20.2월까지 등록 업체·차량(예비차 제외), 139개사 1,585대
   - ’11.1.1~’20.2.29 신규업체·증차차량 포함하되, 예산 및 추경 편성에 따라 결정

※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원기준 변경(’20.3.) 시점 이후 신설노선, 증차차량 지원 제외

   - ’20.3.1.이후 신규업체·신설노선·증차차량 지원 제외

   - 추후 증차업체 중 기존 차량 대상 지원금은 전월 대비 변동폭 30% 범위 산정

 □ 지원방법

  ㅇ 1일 1대당 수입(운임+광고)이 재정지원기준액보다 낮은 업체 대상으로 
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에 대해 한도 내 지원

   - 재정지원기준액 457,040원, 한도액 230,000원, 월 산정액의 85% 한도 기본 지원

   - 인가 상 운행횟수 증·감과 별개로 차량 휴업·휴지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

  ㅇ 월 산정액의 85% 부분 市 전액 지원, 15% 부분 자치구 5:5 매칭
   - 자치구가 월 산정액의 7.5% 분담할 경우, 시가 나머지 7.5% 추가 지원

     ⇒ 최종 재정지원금 분담비율은 시 : 자치구 = 92.5% : 7.5%

※ 자치구 관할 운수업체는 노선의 실제 운행지역 기준이며, 한 업체가 여러 자치구 노선을

운행할 경우, 노선별 적자 비율에 따라 자치구별 지원 비율 조정

 □ 지원절차

  ㅇ 산정된 재정지원금에 대해 市·區 분담금을 운수업체로 개별 입금·정산
   - 자치구 재정지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市 분담금(85%)은 정상적 지원

   - 자치구 협의 완료 후 區 분담금에 대해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에 따라 구별 순차적 지원

   - 지원금 용도는 원칙적으로 운전직 인건비·연료비에 한정하며, 잔액 발생 시 

차량보험료·정비비 등 운행 및 처우개선에 우선순위 사용 후 정산보고

재정지원금확정통보 ⇨ 재정지원금신청 ⇨ 재정지원금입금 ⇨ 재정지원금정산

시→조합·자치구 업체→조합→시‧자치구 시·자치구→운수업체 업체→조합→시‧자치구



<적자업체 재정지원 기준 변경내용 비교>
구 분 기존 지원기준 지원기준 변경(안) 비고

지원대상

- 수입이 지원기준액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 한도 내 차액 지원 - ’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 및 증차차량
지원은 추경 예산 규모, 시기 고려

- ‘20.3.이후 신설노선, 증차차량 제외

- ’11년 1월 이전 등록 업체·차량 - ’20년 2월까지 등록 업체·차량

- 감축운행노선 휴지 차량 제외 - 모든 휴업·휴지 차량 제외

지원기준

- 재정지원기준액 457,040원,
한도액 21만원

- 재정지원기준액 457,040원,
한도액 23만원

-- 월 산정액의 85% 한도
- 월 산정액의 85% 서울시 지원
- 월 산정액의 15% 서울시:자치구

=5:5 지원

-
- 노선 신설·증차 시, 전월대비 변동폭

30% 내 지원

지원방법 - 서울시 일괄 지원
- 서울시 지원 외, 자치구 지원에 따라

서울시 매칭 차등 지원
-

지원절차
- 시→개별 업체
- 운전직인건비, 연료비 한정 사용 후

정산보고

- 시·자치구→개별 업체
- 운전직인건비, 연료비, 정비비, 차량

보험료 등 우선 사용 후 정산보고

- 재정지원 신청서, 정산보고서 조합 취합
제출 동일(증빙 必)

 □ 기관별 역할

  ㅇ (서울시) 재정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, 예산 부족분 추경 편성 검토
   - 예산 부족분 추경 편성, 하반기 요금인상 고려 재정지원기준 재조정

  ㅇ (자치구) 적자업체 추가 지원, 운행계통 조정 등 관할 업체 협력
   - 재정지원 분담 동의 여부, 조례 제정·개정, 예산편성 및 지원 규모·시기 협의

  ㅇ (업  계) 운수종사자 확보를 통해 배차간격 단축 등 운행 정상화 노력
   - 대당 운전기사 1.79명→2.43명 충원, 감축노선 운행횟수 코로나19 이전 수준 증회

 □ 향후계획

  ㅇ 2023년 재정지원 계획 관련 유관기관 협의 : ’23.4월~
    - (조  합) 운행 수준 회복 및 서비스 개선 조합-서울시 협약 체결

    - (자치구) 재정지원 참여 여부, 조례 제정·개정, 예산 편성 등 협의

  ㅇ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: ’23.4월~
  ㅇ 2023년 예산 부족분 추경 편성 협의 : ’23.5월~
  ㅇ 2023년 하반기 재정지원기준 재조정 검토 : ’23.10월~


